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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건 복 지 원 회

1.심사경과

가.발의일자 발의자 :2012년 6월 11일,김생환의원

나.회 부 일 자 :2012년 6월 12일

다.상 정 일 자 :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

보건복지 원회(2012년6월22일상정․의결)

2.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김생환의원)

○ 우리사회는 국가 경제를 발 하고 유지하기 해 여성의 인 자

원을 활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.그 지만 우리나라 여성의

경제활동 참가는 국제 인 기 보다 낮으며,앞으로 지속 인 하

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망함.

○ 우리 사회여성들이 결혼,임신,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 되

고 이후 경력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을



감안할 때,경력단 여성등의 성공 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

해서는 지역,개인의 인 특성,희망 업종 직종 등에 따른

로그램이 필요하며,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

업이 지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

○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「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법」

이 시행됨에 따라,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을 통하여 여

성의 경제 자립과 자아실 지역경제의 지속 발 에 기

여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첫째,시장은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을 한 종합 인 시

책을 세우고,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 으며,

둘째,시장은 여성맞춤형 창업교육,직업교육훈련 실시 등 경력단

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진하기 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 고,

셋째,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․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음.



3. 문 원 검 토 보고 요 지 (수석 문 원 김 태 호)

□ 총

-본 조 례 안 의 취 지 (제 정 필 요 성 )에 한 검 토 -

○ 「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함)이 시행

됨에 따라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

제 자립과 자아실 지역경제의 지속 발 에 이바지하기

한 것으로,그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 하려는 것임.

-서울시 통계(‘2011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’)에 의하면,30 여

성의 경우 출산․육아 등으로 취업자 하락,육아부담이 취업의

가장 큰 장애요인1)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.

-특히 2010년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,25~29세 연

령에서 15.7%(33만3천명)로 가장 높다가,출산과 육아 등의

향으로 30~34세에 11.6%(24만6천명)로 하락, 35~39세

11.2%로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출산과

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 된 여성의 취업을 진하는 제도 인 장

치가 필요하다고 .

1)‘09년 15세 이상 서울여성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

인으로 육아부담(49.9%)을 꼽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

해선 이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   

 ※ 출처 :경제활동인구조사(통계청)

□ 세부내용

(1)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(안 제2조 제3조)

○ 안 제3조는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,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

하여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을 한 종합 인 시책을 세

우고,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 ·재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

하고 있는 바,

-이는 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,출산․육아의 부담과 가족구성원

의 돌 등으로 경력이 단 된 여성의 취업지원이 실하며 이에

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두고 있어,경력단 여성등에

한 일자리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가 진될 수 있을 것임.



○ 안 제4조는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

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,

이는 재 서울시에서 시행 인 ‘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

시행계획’에 한 제도 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.

(2)실 태 조 사 (안 제 5조 )

○ 안 제5조는 시장은 효율 인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 정

책을 세우기 하여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에 한 실태조사

를 “2년”마다 정기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

-이는 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,정기 인 실태조사는 서울시 여

성의 인 자원 개발과 유망직종 발굴,교육훈련 로그램 개발․보

에 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.

(3)경 제 활 동 진 사 업 (안 제 6조 )

○ 안 제6조는 시장은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진하기 하여 여

성맞춤형 창업교육,직업교육훈련 실시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,

-이는 재 시행 인 서울시의 경력단 여성 등의 사업에 한 제

도 인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

<표>서울시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사업의 황

경제활동 진사업(제6조)
2012년
산

(백만원)
사업내용

1.여성맞춤형 창업교육 12
-여성CEO아카데미 운
-멘토특강

2.직업교육훈련 실시 1,700

-지역일꾼이끌어내기
-취약계층 맞춤형 교육
-장롱자격증되살리기
-청년 직업의식 고취 로그램

3.경력단 여성 등의 컨설 5,691 -취창업 상담․컨설

4.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19
- 문 취창업 교육 일자리 연계
-취업 비 고 한국어 교육

5.주부인턴쉽 로그램 운 810 -주부인턴십 로그램 운

6.일과 삶의 균형을 한 제

도와 환경조성
620

-직장맘지원센터 운
-일과-가족 양립 한 가족친화 직
장조성 사업추진

7.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경력단 여성 등을

한 사업

410

-고학력 경력단 여성 직업훈련
취업지원(90)

-사회 기업 육성 지원(100)
-일자리부르릉서비스 실시(220)

(4) 여 성 창 업 보 육 센 터 설 치 ․운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

(안 제7조 제8조)

○ 안 제7조는 “시장은 경력단 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업성공

모델을 보 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․운 ”할 수 있도록 하

고 있는 바,

-이는 재 여성능력개발원,남부․북부 여성발 센터 등 3개 센터에

‘여성창업보육센터’가 운 되고 있어,그 설치 운 근거를 마련한

것임.



<표>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운 황(총 3개)

능력개발원
여 창업보 터

남  
여 창업보 터

 
여 창업보 터

    치 진  양동 9-13 천  시흥동 
산139-2

원  계2동 
501-1

규    모
연  7,406.85㎡
(지하2층/지상4층)

연  1,200㎡
(지하1층/지상4층)

연  702㎡
(지상2층)

립 연월 2002. 5월
( 공 )

1981. 5월
( 숙사→창업보

터로 개․보수)

2011. 5월
( 공 )

운  연월 2009. 4. 28. 2002. 11. 1. 2011. 10. 1.

운 주체 여 능력개발원 남 여 발 터 여 발 터

2012  사업비 70백만원 150백만원 130백만원

능 여 ( 비)창업  상 사 실 공, 창업 상담 및 컨 , 
창업 , 창업  연계 지원 등

특화 사업 - - 장애  과 빵

○ 안 제8조는 “시장은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진하기 하여

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

-이는 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, 재 서울시는 여성직업훈련기

으로 운 되고 있는 22개소(개발원 1,발 센터 4,인력개발센

터 17개소)가 운 되고 있는 실을 반 한 것임.



 재지 립 규모 운 주체
근

원

여 능력개
원

 진  양동 9-13 ’02
지 3,312㎡

울시여 가 재단( 경) 19
건  7,406㎡

여

 양천  신월동
 139-1 강 ’97

지 1,551㎡ (사 ) 한 어 니 앙연 합
(강 ) 10

건  3,472㎡

남
 천  시 동
 산 139-2

경 ’79
지 15,067㎡ (사 )가 건 강 하 게 하는 시 민

모 ( ) 11
건  5,929㎡

 원  계동
 501-1

주 미 ’89
지 4,958㎡

(사)한 여학사 ( 상경) 11
건  4,099㎡

 마포  용강동 70-2 상 ’86
지 2,085㎡

(사)청 여 원(진민 ) 10
건  3,926㎡

여

력
개

 

로 륜동4가 
학로스타시티빌 남 ’99 (건 )

1,071㎡
(사)여 앙
( ) 15

용산 신계동 7-2 란 ’98 915㎡ (사)한 여학사
( 상경) 5

랑
랑  상 동 

130-5 림프라  보 ’99 1,025㎡
(사) 주 실 앙
( ) 8

동 용 동 234-1 
포 빌 6층 미 ’99 1,155㎡

(사)한 몬 리 (
) 8

강
동 63 
플라 4～5층 차 주 ’99 1,097㎡

(사)한 여학사
( 상경) 8

원 공릉2동 408-4 
건 빌 5층 고 승 ’93 1,161㎡ (사 )한 YWCA 연 합 후원

( 행 ) 9

평
1동 267-1 

경 빌  2층 용지연 ’98 1,074㎡
( 사 ) 한 복 지 (
계경) 10

동 101-7
우빌 4층

’98 1,391㎡ (사)한 본
( 태 ) 9

강
곡동 958-12
곡빌 2,5,6층 미 ’96 1,158㎡ (사)여 원 고

( 근 ) 7

로 로동 110-1 
훈타워 2층

’98 1,303㎡
(사)한 여 동
( ) 8

등
포

등포동6가 8-1
극동빌  4~5층 ’98 1,454㎡

(사 )한 YWCA 연 합 후원
( 행 ) 10

동
사당동 144-10 

빌  2~5층 아 ’98 893.07㎡
(사)BPW한 연맹
( ) 8

악
천4동 1564-5 장 

1～5층 ’98 1,642㎡
(사) 레
( 재우) 10

동 1362-16
빌  1층,4층

한승 ’00 1,231㎡ (사)청 여 원
(진민 ) 13

송 가락동 83-7
빌  2층 류근 ’09 1,017㎡

(사)아 마가키우는 아 마
연 ( ) 5

동 동  학로2  54 ’12 1,105㎡ (사)가 건강하게하는
시민 모 ( ) 7

장애 강남  삼 동 171-1 승 ’12 1,036.85㎡
(사)내 여는 진여
(허 ) 5

<참고>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 황

2012. 5. 1.현재



4.질의 답변요지 :

○ 질의 : 재 운 인 사업들을 이 조례에 반 했다고 보는데,

그러면 이 에는 어떤 근거로 사업을 했는지 답변 바람.

○ 답변 :‘직장맘지원센터’등은 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이 조

례안에서 사업근거를 마련한 것이며,종 에는「경력단

여성등의 경제활동 진법」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 함.

5.토론요지 :없음.

6.소 원회 의 심 사보 고 요지 :구성하지 않았음.

7.심사결과 :「원안가결」(출석 원 원 찬성)

8.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.

9.기타 필요한 사항 :없음.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 조례안

제1조(목 )이 조례는 「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법」 같은

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단 여성 등의 재취업 진활동을 통하여 여성

의 경제 자립과 자아실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“경력단 여성등”이란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 등을 이

유로 경제활동을 단하 거나 경제활동을 한 이 없는 여성 에서

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.

2.“경제활동 진”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 을 방지하

기 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
3.“주부인턴쉽 로그램”이란 경력단 여성들을 상으로 장 응

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.

4.“사용자”란 사업주 는 사업경 담당자,그밖에 사업주를 하여

근로자에 한 사항에 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서울특별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의 생

애주기,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

진을 한 종합 인 시책을 세우고,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 ·재정

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시장은 「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

법」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

하여야 한다.



제5조(실태조사)시장은 효율 인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 정

책을 세우기 하여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에 한 실태조사를

2년마다 정기 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경제활동 진사업)시장은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진하

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여성맞춤형 창업교육

2.직업교육훈련 실시

3.경력단 여성 등의 컨설

4.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

5.주부인턴쉽 로그램 운

6.일과 삶의 균형을 한 제도와 환경조성

7.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 여성 등을 한 사업

제7조(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․운 )시장은 경력단 여성등의 특

성을 고려하고 창업성공 모델을 보 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

치․운 할 수 있다.

제8조(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)① 시장은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

동을 진하기 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

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직업교육훈련의 체계 성과 리를 해 직업교

육 훈련 황을 분석하고 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실 에 따라 산을 차등 지원할 수

있다.

제9조(계획수립의 조)① 시장은 종합시책 는 시행계획의 수립·

시행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 과 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

한 자료의 제출 등 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극



지원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
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․운 에 한 경과조치)이 조례 공

포 당시 설치․운 인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치․

운 된 것으로 본다.


